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월 2일

나. 발 의 자 : 장미경, 강승수, 김근한, 박세채, 양진오, 이지연,

정지원 의원(7명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1일

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미 경 의원

나. 제안이유

  「구미시 건축 조례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,

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    ❍ 가설건축물 농막에 관한 사항 단서 삭제(안 제22조)



라. 참고사항

    ❍ 관계법령 :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농지법 시행규칙」
    ❍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    ❍ 기   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1. 3. ～ 1. 8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❍ 본 「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▪ 「구미시 건축 조례」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기준 

중에 농막1)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‘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

관한 법률」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2) 대상이 아닐 것‘ 이라는

조문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
▪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타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

농막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 시·군에 비해 규제가 강화

되었던 부분을 일부 완화하여 무분별한 불법 농막의 양산을 

줄이고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.

1)농막 :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,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 
 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(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.(농지법  
     시행규칙 제3조의2) 

2)토지의 형질변경 : 절토(땅깎기)ㆍ성토(흙쌓기)ㆍ정지(땅고르기)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 
     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)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
   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)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토  론   요   지 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   음

7. 심  사   결 과 : 원안가결


